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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판『실내건축기사』정오표(18.2.9)

page 오 정 비  고

[법규] 254 [표]속 내용 추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-높이 5m ☞ 하단참조

271 4) 건축허가의 취소... 1년 2년 이내(공장의 경우 3년 이내)

273 [표]속 내용 수정 및 추가 ☞ 하단참조

위의 내용 이외에 의문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www.inup.co.kr 건축기사4주완성 게시판을 

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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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하단참조 내용

[건축법규 개정,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!!]

☞ 254p

②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

공작물의 종류 규모

1. 옹벽 또는 담장 높이 2m를 넘는 것

2. 광고판, 광고탑 높이 4m를 넘는 것

3.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5m를 넘는 것

4. 굴뚝, 장식탑, 기념탑

높이 6m를 넘는 것5.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

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

6. 고가수조 높이 8m를 넘는 것

7.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(바닥면이 조립식

이 아닌 것을 포함)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

높이 8m 이하(단, 위험방지

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)

8.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m²를 넘는 것

9.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), 유희시설 기타 

이와 유사한 것

10.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

※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은 특별자치시장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건축신고로 축조할 수 있다.

☞ 273p

(1)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

구 분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

1. 층수 2층 이상(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경우 : 3층 이상)

2. 연면적
200㎡(목구조 : 500㎡) 이상인 건축물(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

건축물은 제외)

3. 높이 13m 이상

4. 처마높이 9m 이상

5. 경간
10m 이상
*경간 :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)

6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

7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인 건축물

8.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

9.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

